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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

경제적 효과분석



개 요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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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“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원가통계”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

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∙분석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한

통계자료로서, 2011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받음

○ 2011년부터 연구원에서는 연차별로 “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원가통계”의 분석결과를

반영한 “정보통신공사 제비율 적용기준(안)” 연구를 계속 수행 중임

○ 본 고에서는 전년도에 수행된 “2014년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정보통신

공사 제비율 적용기준(안)”을 바탕으로 현행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반영함으로써

국가계약법 등에 의거하여 발주되는 관급공사의 연간 공사금액 증액 효과를 추산하

고자 함



분석방법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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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4년도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중 “발주기관별 공사실적”를 활용하여 관급분야

정보통신공사 연간 발주금액 추정

○ 2014년도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각 비목별(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외주비) 평균 원가구성

비율(%)을 금액(원)으로 가정

▶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외주비의 합계(100%)를 100원의 순공사원가(재료비+노무비+

경비+외주비)로 가정

○ 현행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으로 산정한 총공사원가(재료비+노무비+경비+외주비+일반

관리비+이윤)와 연구결과인 “2014년 정보통신공사 제비율 적용기준(안)”으로 산정한

총공사원가를 비교∙분석하여 제비율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의 증감금액 산출



분석자료(1) 관급분야 공사실적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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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4년도 정보통신공사 발주기관별 공사실적

구 분 건 수 금 액 구 성 비

관급 분야

정부기관 22,534 1,192,817 8.8

지방자치단체 60,920 1,691,535 12.5

정부투자기관 11,008 1,316,554 9.7

공기업 및 공공단체 4,658 325,575 2.4

소 계 99,120 4,526,481 33.4

민간 분야 219,063 9,085,224 66.6

계 318,183 13,611,711 100.0

(단위 : 건, 백만원, %)

▶ 정보통신공사의 관급 분야 연간 실적은 약 99,000건의 공사에 4조 5천억원 규모로

전체 공사실적의 약 33.4%를 차지하고 있음

주)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, ‘2014년도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’ 참조



분석자료(2) 원가구성 및 제비율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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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4년도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평균 원가구성 비율

구 분 재료비
노무비

외주비
경 비

공사원가
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산출경비 기타경비

종 합
(공사규모별/기간별) 39.48% 44.95% 4.44% 0.37% 7.12% 3.64% 100.00%

○ 2014년도 정보통신공사 평균 제비율

주)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, ‘2014년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제비율 적용기준 연구’ 참조

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

10.39% 11.35% 14.17% 13.09%

○ 현행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(2016.3.7)

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

8.20% 6.25% 5.75% 13.50%

주) 건축∙산업설비 부문, 300억 미만 공사 평균 비율주)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, ‘2014년 정보통신부문

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제비율 적용기준 연구’ 참조



분석결과(1) 표준공사비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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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통계결과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원가를 “표준공사비”라고 가정

▶ 순공사원가(재료비+노무비+경비+외주비)는 통계결과인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원가구성 비율을 적용

▶ 일반관리비(14.12) = {재료비(39.48)+노무비(49.39)+경비(10.76)} x 일반관리비율(14.17%)

▶ 이윤(9.72) = {노무비(49.39)+경비(10.76)+일반관리비(14.12)} x 이윤율(13.09%)



분석결과(2) 기존공사비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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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현행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원가를 “기존공사비”라고 가정

▶ 재료비, 직접노무비, 산출경비, 외주비는 제비율의 변동과는 관련 없는 비목으로 표준공사비의

금액과 동일하게 적용

▶ 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은 현행 조달청 평균 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



분석결과(3) 연간 공사비 변동금액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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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간 공사비 증가분 산출식

▶ 관급분야 연간 실적금액인 4조 5천억원과 표준공사비 123.84원, 기존공사비 115.96

원을 기준으로 제비율 변경에 따른 연간 공사비 증가분을 산출

▶ 산출결과, 연간 약 3,07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여 2014년도 기준 관급분야 정보통신

공사 연간 발주금액인 4조 5천억원 대비 약 6.8%의 공사비 증액 효과가 발생하는 것

으로 추정됨

구 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

통계결과 적용 표준공사비(A) 4.44 3.64 14.12 9.72

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존공사비(B) 3.69 5.51 5.79 9.05

편 차(A-B) 0.75 -1.87 8.33 0.67

증감액 292억원 -729억원 3,251억원 261억원

합 계 3,075억원



결론 및 시사점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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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였으며

산출결과, 2014년도 기준 정보통신분야 관급공사 연간 발주금액인 4조 5천억 대비

약 6.8%의 공사비 증액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

▶ 일반관리비의 증가액이 3,251억원으로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에

가장 큰 영향을 미침

○ 공사비의 증가는 곧 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예정가격 작성시

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제비율이 적용되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

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

▶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 및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축적을 통해 근거자료를

마련할 필요가 있음


